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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도시 개발사업 자유치 탄력받는다   

- 업도시개발특별법 하위법령 개 안 국무회의 통과(‘13.11.26) -

□ 국토교통부(장 :서승환)는 기업도시 투자유치 진 등 사업

활성화를 해 추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

11.2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·의결됨에 따라 ‘13.12.5일 부터 시행

한다고 밝혔다.

□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

① 먼 ,간척지내 기업도시 사업부지는 공유수면 매립공사 완료

에도 분양할 수 있도록 허용하 다.

ㅇ 간척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매립 부지조성공사 완료 후

토지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어,투자유치가 장기간 지연되는 등

문제가 있었으나,

ㅇ 앞으로는 기업도시 사업자가 개발구역 면 의 70%이상에 해당하는

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매립공사가 완료되지 않아

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 더라도 선분양할 수 있도록 허용

하 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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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이에 따라 바다를 매립하여 사업을 추진 인 암해남 기업

도시의 경우,매립공사가 완료되기 에도 국내외 투자유치가

가능해져 기업도시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 된다.

② 한, 매비를 총사업비에 포함하 다.

ㅇ 재는 실제 기업도시 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는 고선 비 등

매비가 총사업비 범 에 포함되지 않았으나,

ㅇ 앞으로는 기업도시 사업자의 활발한 투자유치 활동이 가능

하도록 신도시,산업단지 등 타개발사업과 같이 매비를

총사업비에 포함되도록 개선하 다.

□ 이에 따라, 재 추진 인 4개 기업도시 아직까지 일부지구가

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암·해남 기업도시 사업이 활성화될 수

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 된다.

ㅇ 참고로, 재 암해남 기업도시를 제외한 충주·원주·태안 기업

도시는 모두 착공되었으며,충주 기업도시는 완공(‘12.12)되었고,

원주는 45%,태안은 15%의 공정률을 달성하고 있다.

붙 임 :1.기업도시 개발사업 추진 황

2. 암･해남 기업도시 치도

 보 료  련하여 보다 세한 내 나 취  원하시면 

토 통  업복합 시과 강복규 서 (☎ 044-201-3685), 송주화 주무 (☎ 

044-201-3691)에게 연락주시 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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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1 업도시 개발사업 추진 황 

구 분

사업면 (만㎡)

추진 황 비 고공유수면

(만㎡)

충 주 701 - 공('12.12) (80% 분양완료)

원 주 529 - 착공('08.7)
공정률 45%

(11.5% 분양완료)

태 안 1,464 - 착공('07.10)
공정률 14.5%

(골 장 2개소 착공)

암

·

해남

삼호 920 843 -
매립면허권

양도․양수 의

구성 2,096 1,585 착공(‘13.1.)
매립면허권

양도․양수 완료 (‘12.11)

삼포 429 423 -
1단계 사업 공(’11.10)되어

F1경기장으로 활용

□ 삼호지구 : 9.20㎢, 암군 삼호읍 일원

 - 골 장, 리조트단지, 스포츠단지, 마리나 등 조성

 - 매립면허권 양도양수 약 체결(‘13.12) 사업 착공(‘14. )

□ 구성지구 : 20.96㎢,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, 상공리, 덕송리 일원

 - 골 장, 워터 크, 테마 크, 시니어 빌리지 등 조성

 - 사업착공(’13.1)

□ 삼포지구 : 4.29㎢, 암군 삼호읍 삼포리 일원

 - F1경기장, F1자동차 련 설비･연구 단지, 마리나 시설 등 조성

 - 1단계(F1경주장, 1.87㎢) 공(‘11.10)

 - 2단계(2.42㎢) 간척지 양도․양수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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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2 암･해남 업도시 위치도


